
1. 국유(행정)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용한 

재결례

 ㅇ (관련 법리)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

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

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.

   「국유재산법」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

재산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,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종류는 1. 공용재

산: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(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

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, 2. 공공용재산: 국가가 직접 공공

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, 3. 

기업용재산: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

주거용(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

한다)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, 

4. 보존용재산: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되어 

있고, 제3항에 따르면 “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”라

고 되어 있다.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

한다. 다만,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

다고 되어 있다.

ㅇ (판단) 관계자료(이의신청서, 사업시행자 의견서, 수용재결서 등)를 검토한 결과, 

이의신청인(국:ㅇㅇ부/시설관리: ㅇㅇ공단)은 사업인정고시된 철도건설사업의 사

업시행자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해당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

하던 중 해당 토지의 지하공간이 이 건 도시철도사업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고,  

사업시행자(ㅇㅇ시장)은 이 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ㅇㅇ토

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, ㅇㅇ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이 

건 토지들을 사용(구분지상권을 설정 포함)할 수 있도록 사용재결을 한 사실이 

확인된다. ㅇㅇ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재결한 이 건 토지들은 철도건설사업의 시



행을 위하여 소유자(국: ㅇㅇ부/시설관리: ㅇㅇ공단)가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국

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

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

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국유재산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

에도 이 법에 따른 재결을 통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고

려할 때, 이 사건 해당 토지에 대한 ㅇㅇ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

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.


